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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ムカレントでは、‘化評法 ⁻ 既存化学物質共同登録’ について理解を深めるために 

ご要望の際に以下のように1：1相談サービスをご提供いたします。 

 

-下記- 

• 対象: 相談をご希望する企業 

• 日程: お客様のご要望に合わせて協議後に確定 

• 言語: 3ヵ国語のうちご要望の言語をご指定下さい。(韓国語/日本語/英語) 

• 相談方法: 要請により対面/非対面可能 

• 所要時間: 30~60分(Q&A時間を含む) 

• 詳細な内容: 

- 既存化学物質の共同登録概要のご説明 

- 登録予定の既存化学物質に対するデータギャップ(Data gap screening) 

- 物質別の登録戦略策定 

- 物質別登録時の予想費用を算出 

- 韓国政府の支援サービスの種類と詳細な内容のご説明 

- 協議体内での役割別、登録前後の準備事項 

- Q&A 

 

多くの関心及びご参加をお願いいたします。その他のお問い合わせがござ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本ニュースレターには、詳細な告示内容をご確認いただけるよう添付ファイル    が付いております。  

- Adobe Acrobat Reader: [表示→表示切り替え→ナビゲーションパネル→添付ファイル]を選択 

- その他のPDFビューア: [表示]メニューにて添付ファイル表示などを選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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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評法(K-REACH)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環境部公告 第2023-56号]有毒物質、制限物質、禁止物質及び許可物質の規定数量に関

する規定一部改正告示(案)の行政予告 

「化学物質管理法」第23条、同法施行規則別表3の2第2号により、「有毒物質、制限物質、禁止物

質及び許可物質の規定数量に関する規定」一部改正告示(案)を行政予告する。 

参考資料 

電子官報ホームページ(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告示日: 2023-02-

07) 

※ 詳細な内容は本 PDF の添付ファイル MOE_2023-56.pdf をご参考下さい。 

 

[環境部公告第2023-84号] 許可候補物質リスト及び意見収斂日程のお知らせ 

2022年11月23日に公示した許可候補物質リスト及び意見収斂の日程公告(環境部公告第2022-

671号)の意見提出期限を'23.2.28(火)まで延長する。 

主な内容 

①有害性、②主要用途及び暴露情報、③国内流通量の規模、④化学物質を取り扱う過程で暴露さ

れる人の類型など 

参考資料 

化学物質情報管理支援団ホームページ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お知らせ)(登録日: 2023-02-10) 

※ 詳細な内容は本 PDF の添付ファイル MOE_2023-84.pdf をご参考下さい。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https://gwanbo.go.kr/main.do)(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https://gwanb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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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 添付資料及び詳細な事項は産業界支援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https://www.chemnavi.or.kr/main.do)の

お知らせ及び化学物質情報処理システム(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のお知らせメニューでご

確認いただけます。 

 

化評法共同登録費用分担及び参照権販売の現況調査アンケート 

国内化学物質共同登録などに伴う費用分担現況調査を通じて、2019年に発行した「化学物質登録

資料共有及び費用分担実務ガイド」の補完作業を推進中 

国内協議体及び企業の円滑な費用分担遂行に役立つ改善方案を用意するためにアンケート調査を実

施 

参考資料 

化学物質情報管理支援団ホームページ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お知らせ)(登録日: 2023-

02-08) 

 

 

https://www.chemnavi.or.kr/main.do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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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学製品安全法(K-BPR)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 2月化学製品安全法-法律の動向に関する内容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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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 添付資料及び詳細な事項は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ホームページ (https://chemp.me.go.kr/) お知ら

せ事項メニューでご確認いただけます。 

 

申告対象製品の保存用物質及び主成分としての使用期限を整理 

申告対象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に使用できる保存用物質(洗浄剤など)及び主成分(殺菌剤な

ど)の物質別使用期限を案内(’23.2.1基準) 

以降、関連告示などにより物質及び使用期限の変更可能性あり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お知らせ → 申告対象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

製品(韓国環境産業技術院))(番号: 109、登録日: 2023-01-27) 

 

24年承認猶予対象殺生物物質及び殺生物製品承認制度履行に関する説明会資料など 

24年承認猶予対象殺生物物質及び殺生物製品承認制度履行説明会の発表資料及び殺生物製品

(群)承認履行のための案内書の使用期限を案内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55、登録日: 

2023-02-01) 

 

 殺生物物質承認の変更事項に対する対象及び方法の案内 

殺生物物質承認の変更事項に対する対象及び方法の案内を掲載 

主な内容 

1. 変更承認の対象:  

協議体共同情報(代表者) 個別情報(代表者及び構成員) 

• 使用者範囲 

• 有害性・危害性情報 

• 効果・効能 

• 名称 

• 用途  

• 純度範囲  

• 不純物の特定及び含有量範囲  

• 製造施設の所在地 

• 製造工程など製造方法  

https://chemp.me.go.kr/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February 

 

Vol.23 
 Tel +82-2-2069-2300 (代表電話) 

 E-mail chem@chemcurrent.net 

 

化
評

法
(K

-R
E
A

C
H

) 
化

学
製

品
安

全
法

(K
-B

P
R

) 
産

安
法

(I
S

H
A

) 

2. 変更承認の対象: 殺生物物質の承認通知情報のうち、申請人の名前、代表者、商号、住所及び

連絡先などを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 

3. 変更承認申告管理の一般事項:  

 - 提出方法: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の変更承認変更申告メニューで、変更しようとする事項に対し証

憑資料を添付の上提出 

 - 注意事項: 変更承認により他の項目の有害性・危害性、効果・効能の結果などが変更される場合

は、関連資料を一緒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2023-02-06)(番号: 

158、登録日: 2023-02-06) 

 

国外保存剤類の効果・効能試験方法リストの案内 

殺生物製品類型のうち、保存剤類に対する国外保存剤類の効果・効能試験方法リストを配布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59、登録日: 2

023-02-07) 

 

殺生物剤の代表電子メール(nierbiocide1@korea.kr)活用方法の案内 

殺生物剤関連電子メール(nierbiocide1@korea.kr)の活用方法 

1. 殺生物製品群(BPF)の事前会議のための資料発送 

*添付資料: 殺生物製品群、製品特定要約書、殺生物製品群の概要書、用途、類似性の証憑資料 

2. 効果・効能試験資料の検討: 国内・国外の公認試験方法に逸脱事項があったり、その他自主的に

確立された試験方法の適用が必要な場合 

*添付資料: 試料(物質/または製品)情報、参考した試験方法と一緒に変更が必要な事項(原文、化

学的根拠及び事由を含めて詳細に記述)、証憑資料など 

**国内・国外の公認された試験方法に該当するかどうか、または国内・国外の公認された試験方法を逸

脱事項なく遂行しようとする場合の評価機能に関する問い合わせは返信できない。 

※ 評価当局(国立環境科学院)が承認申請前の事前検討のために資料提出を要請した場合 

※ 代表電子メールを通じて受付された懇願は資料検討後14日以内に返信する予定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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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60、登録日: 2

023-02-10) 

 

 殺生物剤の有害性試験試料生産物質の公開(‘23.2.基準) 

殺生物物質の有害性試験資料(90日吸入、28日経皮など、人体及び環境有害性)リストを公開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61、登録日: 2

023-02-13) 

 

 殺生物剤の効果・効能試験方法資料集公開(駆除剤類) 

殺生物物質及び殺生物製品の効果・効能試験方法などに関して、承認申請者及び評価者の理解を助

けるために、殺生物剤効果・効能試験方法資料集を掲載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62、登録日: 2

023-02-13) 

 

 殺生物剤効果・効能評価方法などに関する案内書試料の掲示(殺菌剤類、駆除剤類) 

殺生物剤の承認に関して殺生物剤効果・効能評価方法などに関する案内書(殺菌剤類、駆除剤類)を

掲示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63、登録日: 2

023-02-13)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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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殺生物剤高分子化合物承認のための案内書を掲示 

殺生物剤高分子化合物承認のための案内書を掲示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64、登録日: 2

023-02-14) 

 

 殺生物剤天然複合物質承認のための案内書を掲示 

殺生物剤高分子化合物承認のための案内書を掲示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65、登録日: 2

023-02-14) 

 

 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新規用途の指定における企業懇談会開催 

6つの新規用途(断熱コーティング特殊目的コーティング剤、自動車パテ用接合剤、美容接着剤除去用・

電子機器異物除去用・サビ取り用・自動車鉄分除去用除去剤)の指定に先立ち、「安全確認対象生活

化学製品の指定及び安全・表示基準」告示の改正(案)に対する意見を収集するために懇談会を開催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

_000000000001&QAtypeStr=KEIT、お知らせ → 申告対象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韓国環

境産業技術院))(番号: 110、登録日: 2023-02-17) 

 

 国際的評価が完了した殺生物物質(2024年対象)対象のお知らせ 

「承認猶予対象既存殺生物物質の指定」(第2022-92号)告示が改正されることにより、国際的評価が

完了した殺生物物質及び免除可能項目の公開を追加検討し、2024年対象国際評価完了殺生物物

質の有害性資料免除情報を再度公示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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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

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67、登録日: 2

023-02-21)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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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安全保健法(ISHA)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雇用労働部公告第2023-51号] 産業安全保健法 施行令一部改正令(案) 立法予告 

主な内容 

1. 化学事故予防及び対応のための情報協調(案第8条の2) 

2. 産業安全・保健指導士資格証の発行及び委任根拠を新設(案第105条、第115条) 

3. 安全管理専門機関の人材基準の変更(案別表7) 

4. 建設災害予防専門指導機関の人材基準変更(案別表19) 

5. 有害危険防止計画書の過怠金負荷基準の改善(案別表35) 

参考資料 

電子官報ホームページ(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告示日: 2023-01-

31) 

※ 詳細な内容は本PDFの添付ファイル MOEL_2023-51.pdf をご参考下さい。 

 

[雇用労働部公告第2023-52号] 産業安全保健法 施行規則一部改正令(案)立法予告 

主な内容 

1. 勤労者の安全保健教育機関の運営委任根拠を追加するなど(案施行規則第26条) 

2. 安全保健管理責任者など補修教育の習得期間を拡大(案施行規則第29条) 

3. 輸入者の非公開承認番号を連携して使用することを許容(案施行規則第162条) 

製品の供給者が非公開承認を受けた物質安全保健資料の対象物質を原料として使用し他製品を

製造する場合、国内・国外及び輸入者か否かを問わず、原料代替え資料の連携使用を許容 

※ 但し、製造過程で化学的組成を変更するなど、新たな化学物質が作られる場合は、連携使用不可 

4. 石綿調査の省略申請を免除(案施行規則第175条) 

5. 疾病者などの勤労制限解除手続きを明文化(案施行規則第221条) 

6. 産業安全・保健指導士資格証の発行に関する根拠及び書式の新設(案第228条の2、別紙第90

号の2及び3新設) 

7. 安全保健教育時間の整備(案別表4) 

8. 安全保健教育内容の整備(案別表5) 

9. 建設業の安全管理者など選任申告時に発注者に対する情報を追加(案別紙3号書式) 

10. 石綿解体・除去作業届出対象の緩和(案別紙第77号書式) 

11. 建設災害予防専門指導機関の技術指導契約書、完了証明書の書式変更(案施行規則別紙第

104号・第105号書式) 

参考資料 

電子官報ホームページ(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告示日: 2023-01-31) 

※ 詳細な内容は本PDFの添付ファイル MOEL_2023-52.pdf をご参考下さい。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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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立環境科学院告示第2023-9号] 化学物質の分類表示及び物質安全保健資料に関する

基準 

主な内容 

注文者商標付着生産形態で化学物質または混合物を他人に委託して生産させる製造委託生産の場

合、委託者または受託者が物質安全保健資料を提出したり非公開承認を申請できるようにする。 

- 委託者が物質安全保健資料を提出したり、営業秘密審査を申請した場合、その結果を受託者に提

供するよう明示 

参考資料 

雇用労働部ホームページ(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法令情報 →

 訓令・例規・告示)(番号: 3005、登録日: 2023-02-16) 

※ 詳細な内容は本PDFの添付ファイル MOEL_2023-9.pdf をご参考下さい。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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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 添付資料及び詳細な事項は化学物質管理協会(https://www.kcma.or.kr/sub5/5_1.asp)のお知ら

せメニューでご確認いただけます。 

 

※ 2月産業安全保健法-法律の動向に関する内容はありません。 

 

 

 

 

 

 

 

https://www.kcma.or.kr/sub5/5_1.asp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


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승인을 받거나 비공개


승인이 연장승인된 경우 해당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


자료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


도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정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


교육의 이수기간을 확대하고,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시점 이후의 건


축물에 대하여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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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방법과”를 “교육방법, 교육기관의 운영 및”으로 한


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 사이”를 “6개월 사이”로 한다.


제162조제7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


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법 제110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국외제조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2조제7항 단서 중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을 “제조과정에서”로 한


다.


제17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신축


에 한정한다)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석면 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


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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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만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


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사람이 건강을 회


복한 경우 업무에 다시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


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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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


사 근로자


외의 근로


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


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


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채용 시 교육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


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4 제1호라목의 교육대상란 중 “제40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란


중 “제1호라목제40호”를 “제1호라목제39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제1호라목 33”을 “제1호라목제33호”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및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3. 근로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


큼 가목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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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나.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


다. 항만운송종사자로서 「항만안전특별법」제8조에 따른 재직자


안전교육을 받은 때


5. 항만운송종사자가 「항만안전특별법」제8조에 따른 신규자 안전교


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


으로 본다.


6. 위 표의 나목 및 라목의 일용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받은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이루어진 동일한 주(週)의 해당 교육 이후 교육시간에 한하여 면제


한다.


별표 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


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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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1호라목의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1호부터 제40호까지


의 작업”을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으로 하고, 같은 목 제35호의


작업명란 중 “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별지와 같


이 신설한다.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


고,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 14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생 략)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


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


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교육방법, 교육기관의


운영 및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


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


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


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


------------------------


------------------------


------------------------


------------------------


------------------------


------------------------


------------------------


------------------------


------------------------


---------- 6개월 사이-----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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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생 략)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


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


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


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


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


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


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


상물질을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


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


른 국외제조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


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조과정에서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


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


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


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


------------------------


------------------------


------------------------


------------------------


------------------------



user

형광펜





user

형광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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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4호서


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


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


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단서 신설>


------------------------


------------------------


------------------------


------------------------


------------------------


------------------------


------------------------


------------------------


------------------------


------------------------


------------------------


--. 다만,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신축에 한정한다)를 한 건


축물의 경우에는 석면 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


고 절차 등) ① (생 략)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


고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


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


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


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


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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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


------------------------


--------. 다만, 석면함유 자재


(물질)의 종류 및 면적을 축소


하는 내용만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


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


고서를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ㆍ② (생 략)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


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사람이 건


강을 회복한 경우 업무에 다시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보건관리자(의


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


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건강


이 회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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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


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


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


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


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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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 시행(‘21.1.16)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토록 하는 제조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물질안


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사에게 제공토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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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


나.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


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제출한 물질안전보


건자료 또는 통지받은 승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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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조”란 직접 사용 또는 양


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


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을 말


한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


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


나.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


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


(성능 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


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양도 및 제공) ① ∼ ③


(생 략)


제13조(양도 및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위


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


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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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제


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통


지받은 승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부공고 제2023-56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2.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


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14종)


  나. 규정농도가 변경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도 해당하나 유독물질의 규정농도와 사


고대비물질의 규정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정비(1종) 


  다. 기 지정 유독물질에 물질의 식별번호(CAS no.)가 추가된 경우에는 식별번호별 각각 규정수량 


마련·정비(2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84호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


2022년 11월 23일 공지한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2-671호)의 의견제출 기한을 ‘23.2.28(화)까지  


연장합니다. 허가후보물질별로 공개된 유해성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1. 허가후보물질 목록 


2. 허가후보물질별 유해성 등의 자료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일자 : 2022.12.12.(월)


 나. 공개장소 :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


 다. 주요내용 : ①유해성, ②주요 용도 및 노출정보, ③국내 유통량 규모, 
④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등


   ※ 이번에 공개되는 허가후보물질별 상세유통현황조사는 '22.7∼11월에 실시됨


연번 물질명 CAS번호


1 Benzene 71-43-2
2 Bisphenol A; 4,4'-isopropylidenediphenol 80-05-7
3 Dibutyl phthalate; DBP 84-74-2
4 Benzyl butyl phthalate; BBP 85-68-7
5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6 Di-(2-ethylhexyl)phthalate; DEHP 117-81-7
7 Orange lead 1314-41-6
8 Lead monoxide 1317-36-8
9 Chromium trioxide 1333-82-0
10 Lead sulfochromate yellow 1344-37-2
11 Strontium chromate 7789-06-2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12.15.(목) ~ 2023.2.28.(화) (75일)


 나. 제출방법 :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를 통해 의견 제출 


 다. 주요내용 : ①유해성, ②주요 용도와 노출정보 및 대체물질·기술 등, 
③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④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


  ※ 참고로, 허가물질 지정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으며, 이번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은 첫 번째 의견수렴 단계에 해당합니다.


< 허가물질 지정절차 흐름도 >


4. 허가후보물질 의견서 제출 시 주요내용 :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1. 기본정보(비공개 정보)


가. 성명


나. 전화번호


다. 전자우편주소


※ 비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2. 의견서 제출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소속"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속 분야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표시(공개 정보)


□ 정부기관, □ 산업계 – 업종(선택) - 취급형태(선택)


□ 시민단체, □ 개인, □ 기타 ( )


나. 소속 정보: 정부기관, 산업계, 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소속의 명칭을 작성


※ 비고: "나. 소속 정보"는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


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요청사유를 작성


가. 유해성에 관하여 공개된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나. 주요 용도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용도가 있는 경우 작성


다. 노출정보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하되, 용도


별로 노출정보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작성


라. 용도별 대체물질ㆍ기술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이거나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


ㆍ적용에 한계점이 있는 경우 작성


마.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 관하


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


바.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작성


사. 국내 취급량 규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아. 그 밖에 허가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용도(허가면제용도)에 대한 의견 및 허가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유


예되어야 하는 기간(허가유예기간)에 대한 의견 작성





